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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martwork in Private Sector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Smartwork is a work arrangement in which employees enjoy flexibility in working 

location and hours. The government is set to make a big push for “smart work” 

-- working away from the traditional office using the latest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The government aims to boost the share of “smart 

workers” to 30 percent of the employed population by 2015.

Smartwork encourages employee productivity and work/life balance, and it 

reduces green house gas emissions by cutting down on commuter traffic. To 

reap all these and other potential gains, it is necessary to change Korea’s 

workplace culture. One characteristics of this culture is the high importance 

attached to face-to-face contact. As a result, teleworking employees could suffer 

disadvantages in performance evaluation. This may explain the low uptake of 

working away from the office in Korea. 

For its part, the government needs to build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facilitate 

the adoption of the system. It needs a systematic scheme to prevent information spill 

and to protect smart worker by introducing the smartwork. And it i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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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 the plan to minimize negative cognitions toward smartwork.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 Study on improvement measure of the smarwork system and legislation

 -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enact policy which encourages more 

rapid diffusion of smartwork

 - "Inform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  for smartwork promotion" Guide 

◦ Plan to minimize negative recognitions toward smarwork 

 - Develop the customized teaching materials to minimize negative 

recognitions of smartwork and Trial Application 

 - A study on the diffusion for smartwork culture and trial application

◦ Intermediate plan to promote the smartwork 

 - Form a consultative group and take profession advice in order to promote 

smartwork

4. Research Results

◦ Study on improvement measure of the smarwork system and legislation

 - the legislation to support and promote of smartwork 

 - "Inform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 for smartwork promotion" 

Guide(volume 300) 

◦ Plan to minimize negative recognitions toward smar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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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velop the customized teaching materials and Trial 

Application(For CEO/Manager/Worker, 3 times)

 - A study on the diffusion for smartwork culture and trial 

application(Video production that help all the people know 

“smartwork”)

◦ Intermediate plan to promote the smartwork 

 -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smartwork techniques, 

overseas expansion plan of our smartwork techniques and 

products,  development of indicator which estimates performance 

of smartwork promotion policy  etc.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 Utilization of the basic research for smartwork promotion policy 

6. Expectations

◦ Change Our negative Perception toward smarwork and contribute to 

promote the smartwork 

◦ Encourages employee productivity and work/life balance 

◦ smartwork-related new job creation By constructing  smartwork 

infrastructure  and invigorating smartwork-related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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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Gluu, Spaces) ( :Spaces) 

※ 

 

1)

social 

N/W 

community : (

· · ) , 

, , ·

2)

① 

( : 1 30~60 , 1 10 )

② ( : 3 /6 /1 /2 )  

: 

“Champion" 

.

< 2－4> ( 99 , 20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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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 City Spaces iGluu

·

( , 

, ), 

(1 , 

, , 

)

1

( , 

, 

), 

 , 

, , 

, 

, 

, 

, , , 

, 

/6 /

1 , 

·

( , 

, 

)

( , 1

, 

IT 

, 

)

 , 

·

Social event

·

, 

·

Social

 networking 

 

< 2－5> 

‧ “Double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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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social networking . Double U 

, 

.  Double U 

, Double U 9,000

( 9 ) . 9,000

Double U .

[ 2－1] Double U 재단의 구성

Double U

SWC
A

SWC
B

SWC
C

SWC
D

SWC
E

SWC
F

SWC
G

SWC
H

5. 

. 

, . 

BCP(Business Continuous Plan, ) 

. 

‘07 12 1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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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 “ ( )“ 

. 

, 

/ ,  , , , 

, / . 

◦ 

     - ( ) 

     - ( ) VPN, 

     - ( ) 5 (  2/3 ) 

     - ( ) ‘07 4 1 ~ ’11 3 31 (4 )

     - ( ) 

, DESK@ , , , 

‧ 7 . , 

, , , ,  

. 100 , 15 , 

30 . 

[ 2－2] 텔 워크 환경 정비세제 신청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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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텔 워크 환경 정비세제 상설비

, 

(

)

V P N 
, 

VPN 

VPN 

, 

, 

, 

※ IPVPN (ethernet)

(

(

.), , 

( .) 

)

VPN , 

, 

, 

(

)

※ IPVPN (eth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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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Land Hessen)

. 

2 1 , 

. 250 , 

50 , 43 . 

, , , , 50%

. 1 2,500 , 1

2,500 . ‘06

, ’07 . 

 50%  

 (’06 , 

) . ‘07.1 “ ”

.

7. 

‘15 8~10%

. 

, , 

. 

, HUF 130~150

.

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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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Telework Advisory Committee, ATAC)

. ’06 2 27 . 

, ‘ (Telework 

online resource centre)’ . ‘

(Telework online resource centre)’ (www.teleworkaustralia.net.au)

,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 

.  

.

[ 2－3] 호주 원격근무 리서치 센터 웹사이트(www.teleworkaustralia.net.au)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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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30 1993 4

300 ( 2 2 ) . 

　 1 · . 

. , 

, 

. 

, 

·

. 

, 

. 

2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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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 IT

. 

. 

. 

. 

IT

. 

. 

. 

.‘ ’

P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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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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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Controll Tower

. 

.

, , , 

. 

IT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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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olve , 

IT

. 

Controll Tower

. 

. 

, 

. 

. U-City, U-Health, Smart 

Grid, E-learning . 

. 

.

. 

. 2008 429

2009 524 , 2009.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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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ecurity Certificate)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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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C , TV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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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IT IT

win-win

. 

. 

1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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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011 1 「

」 . 「 」

‧ , ‧

. 

, , , 

, ‧

.

3

, ‧ ‧ ‧

, CEO/ /

.

1. 

‧

IT . 

. 



38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방안 연구

, ‧

‧ . 

‘’ ‘

.

, .

. ‘ ! ’ 

‘

, ‘

. 

[ 2－4] “스마일! 스마트워크“ 홍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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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11~’12 ), (2 , ‘12~’14 ), (3 , 

‘14~’15 ), (4 , ‘15 ~) . 

, , , . , 

/

. 

.

<표 2－7> 상별 스마트워크 홍보방안

‧ , 

, , SN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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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V , 

     - / , 

     - Third Party 

     - , 

     - ‧

E-Book, 

     - , 

     - 

     - CEO

  ◦ 

     - TV

     - TV

     - , 

     - ‘ ’ ‘

’ 

     - ‘ ’

     - ‘ , ’ 

  ◦ 

     - ‘ , ’ SNS(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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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QR

     - 

     - ‧

     - 

2. 

CEO 

. 

[ 2－5] 맞춤형 스마트워크 교육 추진 개요

  ◦ 

     - CEO/ /

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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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0 ‧

0 

‧

0 , 

0 

0 

, 

0 , 

0 

IT

0 IT

0 

0 

0 

  ◦ 

     - , 

 , 

<표 2－8> 상별 스마트워크 교육방향  내용

  ◦ 

     - (CEO) CEO , 

, /

CEO CEO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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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11.11,

RAPA 

◦

◦ ( ) 

 - 

 - 

 - Q&A

2011.12.15, 

CJ

◦

◦ ( ) 

 - / /

 - /

 - 

CEO
2011. 11. 24., 

◦

◦ (CEO)

 - 

 - 

 - , Q&A

3. 

. 

‘

’ , . 

‘11.12 “Smart! Work & Society 2011"

, (400 )

.

  

. 

 CEO, 

3 . . 

<표 2－9> 스마트워크 맞춤형 시범교육 추진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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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스마트워크 시범교육 장

, 48%

, 79% ( ) . 89%

( ) , 

89% 95%

.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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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스마트워크 교육 상 

31% 8% 2% 28% - 13% 18%

CEO

11% 23% 46% 20%

1
1-3 3-5 5-7

7

5% 18% 10% 11% 56%

62% 38%

48% 52%

<표 2－11> 스마트워크 교육 효과

3% 8% 10% 28% 10% 30% 11%

- - 5% 10% 34% 38% 13%

- 2% 10% 30% 20% 34% 5%

- 2% - 16% 28% 49% 5%

/

5 2% - 8% 33% 5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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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 , 

.

1. 

(ICT) , 

/

. 

2010 3 , 10

‘ ’ . 

2015 30%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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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000

- 

- 

- 

- Place

- Task

- Time

.

2. 

, 

. 

. 

, 

ICT

.

 , 

. , 「 」

/ , , 「

」 .

<표 2－12> 국내 스마트워크 련 실태조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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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1,500

/

- 1)

- 2)

-

- Time

5

7,208

/2008 2/4

<’07 >

- 

-

-

<’08 >

-

-

-

-

- -

- Time

- Place

- Task

100

( , 

/ / , 

, 

)

/

-

-

- Time

- Place

10

1,084

/2007

- - Job

- Task

1)  : ‘8 to 5 9 to 6 10 to 7’ 

2) : 



제2장 본 론 49

 

.

◦ Time( ) : (8 )

, (40 )

◦  Place( ) : , 

. 

‘ (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 

( ) , 

.  “ 1 ” “ ” , 

‧ . ‘11

, 86% (Telework policy) , 

84% (Telework Managing Officers) , 

.  78%

, 

40 , 

’97 (Labour Force Survey : LFS)

. LFS , 

‘ , 

’ .  

(‘Teleworker homeworkers'), , 

(’Home-based teleworks'), , 

, (‘Occasional 

teleworkers') .  L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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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work3)’ . LFS ’93

0.5%( 13 ) , ’00

’97~’01 65~70% . LFS , ’07 320

, 

. 250

. 

<표 2－13> 국 텔 워커 수

1997 2001 2005 2007

0.9m 2.2m 2.4m 2.5m

4% 7.4% 8.5% 8.9%

( : )

, 2/3

, (Self-employed)

. , 

, , , , 

.

3)  e-wor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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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2007 2005 2007

53% 54% 65% 64%

47% 46% 35% 36%

87% 87% 36% 37%

13% 13% 62% 61%

0% 0% - -

<표 2－14> 성별, 고용상태별 텔 워커 비율

※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 (ONS), Parker (2008) Hotopp 

(2002)

. , 

(IT) . 

, IT

IT

8 . 

, IT

‧ . 

( 8 , IT ) . 

“ , 1  ”

” 8 ( ) “ . 

 8

.  , 

, SOH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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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

SOHO , 

, 

,  

“ ”

<표 2－15> 고용형태별 분류

※ , ( , 

, spot office ) 

. ‘00

, 

. ,  「 ㆍ

」 ( ) COSMOS2( ) , 

ㆍ . 

, 

.

<표 2－16> 일본의 텔 워크 실태조사 개요(‘00년)

, ( , 

, , ), 

, ( ), 5

, ( ㆍ

ㆍ ㆍ , , , 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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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apan II(’03.7 )" 2010 20%(

1,400 ) . 

6,666

「 」, 500

「 」 

. ‘08 , 

15.2% . 

 . 

EU

. 「 (Establishment 

Survey on Working-Time and Work-Life Balance; ESWT)」

, , ( ) .

, , , 

. 5 , 

. , 

, , . , 

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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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스마트워크 근로자 정의

ICT , 

, 

ICT

, 

ICT 

. 

. 

. 

.  

(anytime)

2 2 2 2 3 

/
1 1 1 1 2 

1 1 1 2 

(anywhere)

Place

<표 2－18> 시간과 장소 기  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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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CT

◦ (1 ) , , 

( )

◦ (2 ) 

(

)

◦ (3 : ) ICT

, 

. 

, ICT

.  

, ICT 

.  

. 

16

.  , 

, , , ICT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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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 )

 ② ( / / )

 ③ ( )

 ④ (Job Sharing)

 ⑤ 

 ⑥ (               )

(2) 

 ① 

 ② 

 ③ 

 ④ 

 ⑤ 

 ⑥ (    )

(3) ( 1 )

(4) 

(4-1) 

 ① 

 ② 

 ③ /

 ④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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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① 

 ② 

 ③ 

 ④ 

 ⑤ (     )

(5)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 

 ⑧ (     )

(6) 

 ① 

 ② , 

 ③ 

 ④ 

 ⑤ (    )

(7) 

 ① 

 ② 

 ③ 

 ④ 

 ⑤ (      )

(8) (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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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 )

 ② ( / / )

 ③ ( )

 ④ (Job Sharing)

 ⑤ 

 ⑥ (    )

(2) 

(2-1) 

 ① 

 ② 

 ③ 

 ④ 

 ⑤ 

 ⑥ (    )

(2-2) ( 40 , )

(2-3) 

 ① 

 ② 

 ③ 

 ④ 

 ⑤ 

 ⑥ (    )

(2-4) ( 4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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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 

 ① e-mail

 ② 

 ③ /

 ④ ( )

 ⑤ /fax

 ⑥ (     )

(4)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⑦ 

 ⑧ ( Demographics )

(5) 

(5-1) 

 ① 

 ② /

 ③ 

 ④ 

 ⑤ 

 ⑥ 

 ⑦ 

 ⑧ (          )

(5-2) 

 ① ( )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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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④ ( )

 ⑤ (         )

(6)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     )

 ⑧ , , 

 ⑨ 

 ⑩ (        ) 

(7) (Y/N)

( , , 

) ㆍ

< >

(1) 

?

 ① 

 ② 

 ③ 

 ④ 

 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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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① 

 ② 

 ③ , , , 

 ④ 

 ⑤ 

 ⑥ (            )

(3) ?(

)

 ① 

 ② 

 ③ FMC

 ④ 

 ⑤ (            )

(4) ?( )

 ① (PC, , IPTV, , , )

 ② , , , 

 ③ , , UI/UX

 ④ (            )

< >

(5) 

?

 ① 

 ② 

 ③ 

 ④ 

 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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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① 

 ② 

 ③ 

 ④ , , , 

 ⑤ 

 ⑥ (            )

(7) ?(

)

 ① 

 ② 

 ③ 

 ④ (            )

(8) ?( )

 ① (PC, , IPTV, , , )

 ② , , , 

 ③ , , UI/UX

 ④ (            )

< >

(9) 

?

 ① 

 ② 

 ③ 

 ④ 

 ⑤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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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 , , 

 ② 

 ③ 

 ④ 

 ⑤ (            )

(11) ?( )

 ① , 

 ② 

 ③ PC

 ④ PDA

 ⑤ (            )

(12) ?

( )

 ① UI/UX

 ② 

 ③ 

 ④ , 

 ⑤ 

 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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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30% ’

. 

, 

.

. 

 . 

. 

, , 

, 

IT . 

 

, 

. , , , 

. , 

.  

, 

.    

.  1

‧ .  1

, 

(Techsho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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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 . 

, , 1

, , . , 

, 

. 

( ) , 

.

, 

. , , SNS 

. 

, ‧

. 

, SNS(Social Network Servic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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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Telework Day, Money Tree, Town Hall Meeting, European Telework 

Week, 

◦ 

,  

◦ , 

◦ e-learning 

◦ , , CEO

◦ , 

◦ 

, 

◦ (

/ / )

◦ Know-how

◦ , (2015 ) 

, , , 

◦ 

◦ ,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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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Technology Tree) , 

, . 

. 

◦ , 

     - 2009 10 , 2010 4

( )

     - 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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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ya Aura® 

Conferencing

Avaya one-X® 

Communicator
UC 

Avaya one-X® Mobile

Meeting Exchange

Mobility and End User 

Clients

Unified Messaging , , speech capabilities

UC
Avaya , 

Communication server 

1000, 2100

IP

1000 
SIP 

Avaya Flare® 

Experience Avaya

Video Conferencing 

Solution

◦ 

     1) 

Exchange2010, exchange server 2010(on 

premise), exchange online( )

, , 

office communications server 2007 2007 R2

office communicator 2007 R2(on premise) 

office communicator online   ( ) 

   

  2) (Av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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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 500 

series for small business

. Cisco 

. UC 

. LAN 

. VPN 

. LAN

. 

CX7000

Lync , 

on premis 

(IM, , )

HD video confeencing solution

VVX 1500TM

Polycom SoundPoint® IP 

Polycom SoundStation®

Polycom HDX®

Polycom RMX®

Polycom HD voice and video 

endpoints and Polycom UC 

Intelligent Core™ solutions

,  

OpenScape UC

Secure Unified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UCC). 

McAfee

UC 

Polycom HD voice and video 

solutions into Avaya Aura 

platforms

, , 

 3) 

  4) (Po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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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fied

Communications & 

Collaboration

(UC² ™) solution

, 

, 

Adobe 

Connect 

Pro

200

(

)

iPhone iPod touch TCP/IP

SIP

H.264

Dimdim

: 

20

Pro : 50

1000

VoIP 

OS 

Web2.0

html

TCP/IP

  5) NEC

UNIVE

RGE

NEC IP 

  6) IBM

◦ 

  1) on-lin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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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oMee

ting

15 Citrix Online

, , 

TCP/IP

html

Microsoft 

Office 

Live 

Meeting

GoToMeeting PSTN/

VoIP 

integera

tion

WebEx 

Meeting 

Center

25

Cisco 

Outlook

html

Huddle

htm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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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Baseca

mp

Tool lacks

digest 

, basecamphq.com

html

Wrike

, CC’ing 

, , , , 

html

Onehub

Drag& 

Drop 

Hubs html

Google 

Docs

MS

Huddle Wrike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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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FMC

 

 
 

 

 (PC, , IPTV, , 

, )

 , , , 

 , , UI/UX

. 

, 

. 

◦ 

     - 

     - TV/PC/

, , , 1

<표 2－20> 재택근무 환경구축을 한 기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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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PC, , IPTV, , 

, )

 , , , 

 , UI/UX

◦ 

     - IT 

     - , , / /

<표 2－21>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환경구축을 한 기능 요구사항

◦ 

     - , P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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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WiFi, 3G, LTE, WiBro 

)

 
 

 
 ( , , , 

, PDA )

 UI/UX

<표 2－22> 모바일오피스 근무 환경구축을 한 기능 요구사항

. 

[ 2－7]  스마트워크 서비스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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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Unified 

Communication) 
, , , 

Remote Access , , 

, , , 

, 

, 

/ / /

, 

/

, 

UI/UX

, 
, 

, , 

◦ .

<표 2－23> 스마트워크 서비스 유형별 제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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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I/UX

/

/

(

)

　

SaaS(SoftwareasaService)

 - SW

PaaS(PlatformasaService)

 - SW

IaaS(InfrastructureasaService)

 - HW(CPU,Disk )

MCU(Multipoint  Control Unit) 

UC 

QoS/QoE 

. 

, 

, ( ), , / 4

. 

<표 2－24> 스마트워크 기술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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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Collaboration tools 
( )

/

VPN 

IPSec 

( )

Business Process 

Integration (BPI)
BPI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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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QoS/QoE 

 

 IP 

 

 /

 VPN 

 

 /

 

 

 

 

 
(Smart-Pot) 

 

 

 

 

 3D 

 HCI 

<표 2－25>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한 활용/ /미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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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

1 1 6 1 1 0 1 0 11

0 0 0 3 0 0 0 0 3

(

)

1(3) 1(6) 6(53) 4(45) 1(7) 0(13) 1(21) 0(9)
14

(157)

4. 

, 

. 

, 

.  

, , 

.

, , 

.

. 

150 14

9% .  H/W 6%, S/W 94%

.

<표 2－26> 국내 기업 해외진출 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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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1 0

3 1

3 1

3 0

6 1

◦ 

     - . ( )

( )LG, ( )DMT ( ) 25

     - ( ) , e

 , , 

1  

, , , 

, 

<표 2－27> 화상회의 단말 황

※ 1

◦ 

     - . ( ) ( )LG

( )

<표 2－28> 태블릿 단말 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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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

3 0

53 6

◦ 

     - . 

, ( )LG, ( )KT 6

     - ( )

(www.gozimm.com)

(www.videooffice.jp) 

. . 

     - ( ) [Ohmylove]

, 

1

     - ( ) 2009 World IT show, Digital Media Fair, 

ITC 

     - ( )

( ) , ( )LG 

<표 2－29> 화상회의 솔루션 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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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

5 3

45 4

7 1

0 0

7 1

◦ 

     - 

( ) , ( )LG, 

( )KT, ( )SK 4

     - ( )KT . 

, 

     - ( )LG

, 

(EDCF)

<표 2－30> 클라우드 컴퓨  솔루션 황

※ (KCSA)

◦ 

     - 

( ) , ( )

<표 2－31> 자문서 솔루션 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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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0

0 0

13 0

18 1

3 0

21 1

◦ ‧

     - · . 

( ) , ( )

· 

App

· 

<표 2－32> 가상‧증강 실 솔루션 황

※ 1

◦ 

     - ( ) , ( )SK, ( )KT, ( )

     - ( ) , SW

<표 2－33> 가상‧증강 실 솔루션 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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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2 0

9 0

◦ (Unified Communication) 

     - ( ) ( )KT . App 

<표 2－34> 통합커뮤니 이션 솔루션 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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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1· LG

· DMT

· *

6 1

· LG

· 

· 

· 

· 

· *

53 6

· *

· *

· *

· *

· *

· 

· LG

· KT

· 

43

· KT*

45 4

· LG CNS*

· SDS*

· *

· SK

· 

· 

· 

· 

· 

35

· *

7 1

· 

· 

· 

· 

<표 2－35> 스마트워크 련 국내 기업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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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 0

· 

· 

· VRX

· 

· handVR

· 

· 

· 

· 

3

· *

21 1

· 

· SK

· KT

· 

· 

· 

· 

· 

· 

11

UC

· 

9 0

· KT

· 

· 

·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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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 

     - CISCO Tandberg

     - Polycom

HD

, HP (Visual Collaboration) 

, HP

, , 

     -  Lifesize HD 

     - Vidyo

HW

SW , UC 

     - 

◦ S/W 

     - IBM UC, Collaboration 

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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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TRIX)

, 

     - - (

- , - , -

) . 

UC ‘

’

     - (AVAYA)

UC, 

. HP UC UC 

     - 

◦ 

     - BT

BT Workstyle 

     - 

     - 

     - 

     -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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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CISCO, IBM 

. 

.

, 

. 

‧ , 

(2013 : 20% )

.

◦ 

     - , , 

(Smart Alliance) ‧

     - 

/

(2013 ) 

     - 

(2013 )

     - (2013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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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15 )

◦ 

     - 

SW ·

     - ( - , , - IFA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 KOREA 1

, 2

(2015 )

◦ 

     - 

, 

(2015 )

     - 

(2015 )

◦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15 ) 

     - ODA 

     -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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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d)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 

IT

◦ 

     - 

, 

(2013 )

     - , 

, 

(2015 )

     - , 

(2015 )

◦ 

     - 

(2012 )

     - (2014 )

◦ S/W 

     - S/W (2015 )

     - 

(2015 )



제2장 본 론 95

◦ ( )

     - 

(2015 )

     -  

· (2015 )

<표 2－36> 스마트워크 해외진출 목표  세부추진사항

o 

(~ 2013

)

o 

(~ 2014 )

o 

SW ·

(2012 ~)

o KOREA 

(2012 ~)

o 

(2013 ~)

o (ODA)

o 

o 

o S/W 

(2012 ~)

o ( )

  (2012 ~)

o S/W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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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

o 

o 

o  

o ICT

o 

o 

( )

o ․

o , , 

5. 

, 

. , 

. 

. 

, 

. 

Control Tower

. , 

. 

<표 2－37>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주요 역할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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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  

, 

. , 

‧ . 

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 . 

.

- -

.  , -PMC-OMB-OPM-GSA

. 

- , - - -

-

.

. ‧ (Double-U Foundation)

, 2010 SWC(SmartWork Center)

99 . 

(Doble U Foundation)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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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8] 스마트워크 추진체계 주요 향요인

 

․
 

 

( )

 (

, )

. ․



제 3장 결론  시사  99

. , , 

, ․

. 

, .

 제 3 장  결론  시사

‘15 30%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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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조( 목 )  이 법은 방송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사회 반에 스마트워크의 도입  참여를 진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를 

통해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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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 정 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스마트워크”란「방송통신발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통신과 련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편리하고 효율 으로 수행하는 근무형

태를 말한다.

  2.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임 하거나 랫폼, 

소 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

    나.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방송통신설비 등을 갖

춘 공간을 임 하거나 제공하는 자

  3. “공공기 ”이란 앙행정기 ( 통령 소속 기 과 국무총리 

소속기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그 소속기 , 지방자치단

체와 다음 각 목의 기 을 말한다.

    가. ｢공공기 의 운 에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는 기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그 밖에 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는 기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는「방송통신발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

에 한 법률」과「근로기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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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방 송 통 신 원회 행정 안 부 고용노동부

스마

트워

크의 

정의

 <방송통신을 이용

한 스마트워크 진

법안 제2조제1항제1

호>

 “ 스마트워크” 란 「 방

송통신발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과 련 기

술을 이용하여 시간

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편리하고 효

율 으로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스마트워크 진

법안 제2조제1호>

 “스마트워크”란 원

격근무․재택근무․

이동근무 등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얽매

이지 아니하고 업무

를 수행하는 근무형

태를 말한다.

 < 스 마 트 워 크  확 산

을  한  노 동 계

법 령  가 이 드 라 인 >

 스 마 트 워 크 란  근

로 자 가  근 로 시 간

의  부  는  일

부 를  자 택 ,  사 용 자

가  제공하는 별도의 

사무실 는 특정되

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를 이

용하는 등의 방법으

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워크는 고정

된 근무장소에서 미

리 정해진 근무시간

에 따라 근 무 하 는 

방 식 과  달 리  정 보

통 신 기 기 를  이 용하

는  등 의  방 식 으 로 

장 소 나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일하는 

유연한 근무방식이

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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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 국 가  등 의  책 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한 기술  서비스의 개발, 제도  행의 개선, 인식제고 등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업비   정보보호, 스마트워크를 수행하는 근로자(이하 

“스마트워크 근로자”라 한다)의 건강  사생활보호 등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스마트워크의 도입  참여 확 를 통해 근로조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고용 진과 고용안정을 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스마트워크 

도입  참여 확 를 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인사상 불이익  차별 

지 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심의 평가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5항의 책무를 다하기 하여 

이에 수반하는 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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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 사 용 자 의  책 무 )  ① 사용자는 스마트워크를 통하여 근로자의 삶과 

일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내부 제도  행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업무를 극 으로 발굴하여 근로자

들이 스마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임 ․복지 등에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스마트워크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제공·유지· 리에 하여 

책임을 지며, 스마트워크와 련하여 발생하는 통상 인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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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다 른  법 률 과 의  계 )  스마트워크와 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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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스마트워크 진계획의 수립  시행) ① 방송통신 원회는 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워크의 도입  참여 확 를 한 계획

(이하 "스마트워크 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워크 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워크 환경조성 계획의 방향  목표

  2. 스마트워크 도입  참여 확  방안

  3.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한 제도개선

  4. 스마트워크 기술  서비스 련 개선

  5. 스마트워크 인식제고를 한 교육  홍보

  6. 사용자 등의 업비   정보보호 

  7. 스마트워크 기술  서비스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스마트워크 련단체의 육성  지원

  9. 스마트워크 환경기반 마련을 한 자  조성

  10. 그 밖에 스마트워크 진을 하여 필요한 사항

  ③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의 스마트워크 진계획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스마트

워크 정책 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하여 필요한 경우 계 앙행정기   

련 공공기 에 하여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

을 요청받은 기 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에 조하여야 한다.  

  ⑤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계 앙행정기

의 장  특별시장· 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의하여야 한다.

  ⑥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워크 진계획의 시행과 그 추진실 을 

평가하여 다음 해의 스마트워크 진계획의 수립 시 이를 반 하여야 한다.

- 48 -



 

  

·

  - 

  - 20  

, 

  

 

 

1. ( 1 )

 

  -  

 

  - 

2. ( 2 )

   

- 49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3. ( 3 )

 
 

  - 

, 

 

  Control Tower

4. ( 4 )

 
 

,

  -  

5. ( 5 )

 
  

- 50 -



【 】

 

 6 ( ) ① , 

5 ( “ ” )

.

   ② 

, 9 ( “ ” )

. 

.

   ③ .

   1. 

   2. , , , , , , 

   3. 16

   4. ·

   5. 2 4 , 

   6. 

   7. , , 

  -  

 

  

 

 

 

 3

, 

 

 ․

- 51 -



   8. 

   9. ·

   10. 

   11. 

   12. 

   ④ 

.

   ⑤ ( . 

)

3 .

 7 ( ) ① 

( “ ” )

· .

   ② 

. 

.

   ③ 2

.

   ④ 3

.

   ⑤ .

 43 ( ) ① 

.

  ② 

1 .

  1. 

  2. 

  3. 

  4. 

  ③ 2 .

45 ( ) 

.

  1. 6

  2. 7 8

  3. 24

  4. 27

  5. 43

- 52 -



 

제 7 조 ( 스 마 트 워 크  정 책 원회의  구 성   운 )  ① 방송통신 원회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하여 계 공무원  문가로 구성된 

스마트워크 정책 원회(이하 "정책 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할 수 

있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시행에 한 사항

  2. 스마트워크 진계획의 추진실  분석, 검  평가에 한 사항

  3. 스마트워크 련 법․제도 개선에 한 사항 

  4. 그 밖의 스마트워크 진 련 주요사항으로서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 원회의 구성․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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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 실 태 조 사  등 )  ① 방송통신 원회는 제6조 제1항의 스마트워크 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 황, 통계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련 기술  서비스 동향

  2. 업종별․지역별 스마트워크 참여비율 등의 황, 통계  실태

  3. 스마트워크 근무환경, 근로조건 등의 실태

  4. 그 밖에 스마트워크 진계획의 수립·시행을 해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하여 필요한 자

료를 계 앙행정기 의 장과 시도지사,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

용자, 사용자 단체, 스마트워크 근로자 단체, 연구기  그 밖의 기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업비  유

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 이에 조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방법․ 차  공표 등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  

( , )

  - 

, , ·

 < (SKT) >

업  
종 도‧소매업 운수업

제조/제약
업

기/가스/수
도

출 / 상/
정보서비

스
기타

비  

율
51.0% 13.6% 8.8% 8.0% 5.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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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 기 술   서 비 스  개 발  등 의  지 원)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

크와 련된 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을 진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연구·개발사업

  2. 스마트워크 실용화  이용활성화 사업

  3. 스마트워크서비스 수 조사 등 정책연구사업

  4. 스마트워크 시범사업

  5. 그 밖에 스마트워크 기술  서비스 개발을 

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 원회는 통령령에서 정하는 련 문기 으로 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실시하는 문기

에 하여 소요 비용의 부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워크 련 기술  서비스의 연구․개

발에 참여하는 기 , 단체  개인에 하여「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

례제한법」 그 밖의 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지

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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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 1 1 조  

【연 구 인 력 개 발 을  한  설 비 투자

에  한  세 액공 제 】

①내국인이 2012년12월31일까지 연

구 인력개발을 한 시설 는 신

기술의 기업화 등을 한 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법인세에서 공

제한다

②제1항에서 “연구  인력개발을 

한 시설 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한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구시험용... 통령이 정하는 시

설

2. 직업훈련용... 통령이 정하는 시

설

①내국인이 2 0 1 4 년 1 2 월 3 1 일 까 지  연

구 인력개발을 한 시설 는 신

기술의 기업화 등을 한 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법인세에서 공

제한다

 

   -  

 

  - 11
10

․
 

- 67 -



3.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

   업화하기 한 사업용 자산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시 행 령 제 1 0 조

【연 구 시 험 용 시 설 의  범 】

①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용

상이 되는 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주무부장 의 의견을 들어 인

정하는..........자산을 말한다

1~6. (생략)

① 법 제11조 제2항 제3호의 용

상이 되는 자산은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주무부장 의 의견을 들어 인

정하는..........자산을 말한다

1~6. (생략)

7 .  「 방송통신을  이 용 한  스 마 트 워

크 진 법 」  제 9 조 제 1 항  각 호 의  기

, 단 체 ,  개 인 의  스마트워크 기술  

 서비스의 연구․개발 련 설비

투자액

※시행시기 : 2012년 투자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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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OECD (2008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2010.2.12).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3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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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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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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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내 용

독일
-헷센주(Land Hessen)만이 민간기업에 한 자  지원책을 실시

-텔 워크를 한 인 라, 기기, 집기, 트 이닝 비용 등 투자액 50% 지

헝가리
-텔 워크 인력에 한 임 보조 을 지원하는 로젝트 추진

-텔 워크 회와 고용 원회가 공동 리하며, HUF 130~150억불 책정

국

-햄 셔에서는 지역 소기업을 한 스마트워크센터 지원

-지역 소기업  창업활성화를 하여 민간센터의 기 구축․운 비 

지원(425,000 운드)

네덜란드
정부가 직  센터를 운 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민간 센터를 이용하고

이용댓가를 Double U재단(민간 100여개 센터로 구성)에 지

  - 

   ․“Intergrated Telecenter Pilot Project"

 

   ․ (departments of transportation)

   ․FHA(The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  

(Rep. Rob Whittman H.R. 710, The Telework 

Tax Incentive Act)  Telework 

Tax Credit

  -  95

   ※ ‘95 3,000 ’96 9,0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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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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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 , 

-

-

-

-

-

  - 일본의 경우도 원격근무 인구증가를 한 여러 가지 지원 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스마트워크를 도입하는 회사에 세제를 감면해주고 있음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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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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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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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0 조 ( 스 마 트 워 크 서 비 스  등 의  표 화 )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

크의 활성화  도입 진을 하여 스마트워크 서비스․기술의 표

화에 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련 서비스․기술의 표  제정·개정  폐지와 그 보

  2. 스마트워크 련 서비스․기술의 국내외 표 의 조사·연구  개발

  3. 그 밖에 스마트워크 련 서비스․기술의 표 화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통신 원회는 민간부문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워크 련 표 화

사업에 재정 ․행정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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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

스의 편의성․안정성․신뢰성․확장성 등에 한 인증기 (이하 "스마트

워크서비스 품질인증기 "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품질이 제1항

에 따라 방송통신 원회가 고시한 기 에 합한지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 방송통신 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효율  수행을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문기 을 인증기 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인증을 받

지 아니한 자는 인증 표시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⑤ 방송통신 원회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스마트워크서비스 품질인증 기 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기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반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차  제5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사

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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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스마트워크 컨설 문기 의 지정)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

크의 도입 진을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스마트워크 컨설 문기 (이하 "스마트워크 컨설 문기

"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환경 분석  업무 합도 평가

  2. 스마트워크 용기술  법제도 련 정보의 제공 

  3.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업무 로세스 재설계 

  4. 스마트워크 보안 책 자문  수립

  5. 스마트워크에 따른 경 성과평가

  6. 스마트워크 근로자에 한 성과 리체계 개선

  7. 그 밖에 스마트워크 도입  실시에 한 문 인 상담

  ②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 따라 스마트워크 컨설 문기 을 지

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는 신청에 의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③ 스마트워크 컨설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 던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목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④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스마트워크 컨설 문기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워크 컨설 문기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부 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워크 컨설 문기 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 에 미달한 경우

  3. 컨설  업무에 종사한 자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목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 , 차  방법,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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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3 조 ( 사 용 자 에  한  지 원)  ① 정부는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진하기 

하여 스마트워크를 도입․시행하는 사용자에 하여 산의 범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도입․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 등의 구입비 는 임차료

  2. 기통신서비스요 , 기요  등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이용료

  3. 제12조에 따른 스마트워크 컨설  비용

  4. 그 밖에 스마트워크의 도입을 진하기 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 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

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 소기업"이라 한다)에 하여 우선 으로 배

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기 ․ 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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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4 조 ( 스 마 트 워 크  근 로 자 에  한  지 원)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

크의 참여를 확 ․ 진하기 하여 스마트워크 근로자 는 스마트워

크를 희망하는 자에게 스마트워크를 한 정보통신기기 활용 교육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유아보호자, 소득

근로자 등이 스마트워크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근로자 등의 건강과 업무 효율을 고려한 시설의 설치

  2. 스마트워크 근로자 등의 건강증진을 한 로그램의 개발․보

  3. 그 밖에 스마트워크 참여를 확 하기 한 사업

  ③ 사용자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유아보호자, 소득근로자 등이 

스마트워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우선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상  제3항에 따른 우선 고려 상의 기 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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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스마트워크 문화 확산 장려)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에 

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가사회 반에 스마트워크 확산을 하

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를 도입한 공공기   기업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홍보

  2.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한 교육  세미나 개최

  3. 스마트워크의 날 지정  행사 개최

  4. 그 밖에 방신통신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방법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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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스 마 트 워 크 의  날 ( T e l e w o rk  D a y ) > 

  매 주  하 루 를  스마트워크의  날로  정 하 여  자 율 으 로  스마트워크를  실

시 하 도 록  독 려 개인 는 기 이 자율 으로 스마트워크의 날을 지정․

실천하기로 선언하 는  캠 페 인 . Te le wo rk D a y에  참 여 한  기   우 수 기

  참 여 자 를  스마트워크의 날 챔피언(Champion)으로 선정․홍보

 < 머 니 트 리 ( M o n e y  T re e )  캠 페 인 >

  스마트워크를  통 해  비 용 감 이  되 는  것 을  강 조 하 는  행사 로 서  스마트워

크 참여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머니 트리에 매달려 있는 돈($2)를 주는 캠페인 

     

 <EU (European Telework Information Day) >

  European Commission

 <EU (European Telework Week)>

  1

․ , , , , 

Opinion Leader , 

 < (European Telework Award)>

  

, , , , , 

 

【 1】

 

 5 ( ) 

 5 19

.

 

 4 28 .

- 122 -



2. ( 2 )

 

  - 

- 123 -



제 1 6 조 ( 국 제 력 )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에 한 국제  동향을 

악하고 국제 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 진에 한 국제 력을 추진하기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스마트워크 국제표 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스마트워크와 련된 국제기구  외국정부와의 력

   4. 스마트워크 민간부문의 국제 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 력과 련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 1 )

 

 
 

  -  

- 124 -



※ (ITU-T 

SG16/Q5)

2. ( 2 )

 

, , 

- 125 -



【 】

 

 62 ( ) 

.

   1. 

   2. 

   3. 

   4. 

   

14 ( ) ① 

. 

  ② 

.

       

9 ( ) ①

. 

  ②

.

  ③ 2

2

- 126 -



제1 7 조( 스마트워크 근로자 보호)  ①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특수

한 근무환경과 근로여건을 고려하여 건강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스마트워크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존 하고 보호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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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8 조 ( 스 마 트 워 크 서 비 스  정 보 보 호 기 )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제공  이용의 안정성 확보를 해 필요한 정보보호기 (이하 

"정보보호기 "이라 한다)의 구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근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

거나 응하기 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  등 기술  물리  

보호조치

2. 스마트워크용 단말기의 분실도난  정보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

기 한 기술  리  보호조치

3. 정보통신망의 지속 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한 기술  물

리  보호조치

4. 정보통신망의 안정  정보보호를 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련 계획수립 등 리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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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9 조 ( 보 호 책  수 립 시 행 )  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제18조에 따

른 정보보호기 에 의한 기술  물리  리  보호 책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 책에 다음 각 호의 보안침해사고 응 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단말기 분실  도난

2. 정보유출  변조에 한 응

3. 그 밖의 스마트워크 환경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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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0 조 ( 정 보 의  침 해  설  등 의  지 )  구든지 스마트워크와 련하여 

취 하고 있거나 취 하 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훼손 침해 는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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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1 조 ( 장애  복 구  등 )  ①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재발방지조치 등

을 취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워크 근로자는 고의 는 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스마트워크서비스의 장애에 따른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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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2 조 ( 스 마 트 워 크  진 재 원의  조 달 )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 

진정책을 효과 으로 시행하기 하여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필요한 자 (이하 “스마트워크 진자 ”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워크 진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9조 제1항에 따른 스마트워크 기술  서비스 개발

  3. 제15조에 따른 스마트워크의 인식확산을 한 교육

  4. 스마트워크 진자 의 운용  리

  5. 그 밖에 스마트워크의 진을 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의 시행

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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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3 조 ( 스 마 트 워 크 진 흥 회의  설 립  등 )  ①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

크 련 기술  서비스의 개발 지원, 스마트워크의 도입  참여 진 

등 스마트워크 환경조성 업무를 효율 으로 추진하기 하여 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스마트워크 련 기술  서비스 황 등의 통계조사․ 리  실태

조사

  2. 스마트워크 확산을 한 홍보  인식제고

  3. 스마트워크서비스 모델의 개발  보

  4. 스마트워크 확산 로그램의 개발  보

  5. 스마트워크의 도입 는 확 를 한 컨설

  6. 스마트워크 련 각종 상담  피해의 수․처리 

  7. 스마트워크 련 국제 력

  8. 그 밖에 스마트워크 환경조성을 하여 필요한 사업

  ④ 방송통신 원회는 회 산의 범  내에서 제3항 각호의 업무 수

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 설립․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

법  사단법인의 규정을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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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자료제출 등) ① 방송통신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에게 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반에 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수된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방송통신 원회는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에 따라 물품․서류 등의 제출 는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사유, 법 근거, 제출시한 는 열람일시, 제출․열람할 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 으로 밝  서면(「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

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시작 7일 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검사내용 등에 한 검사계획을 해당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 한 경우나 사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 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계획을 알리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  등이 표시된 문

서를 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방송통신 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받거나 

열람 는 검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 결과 시정조치명령 등의 처분을 하려

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해당 스마트워크서비스 제공자  

사용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이용 진  정보보호 등에 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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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5 조 ( 시 정 명 령 )  방송통신 원회는 이 법을 반한 스마트워크서비스 제

공자  사용자에게 해당 반행 의 지나 시정을 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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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6 조 ( 권 한 의  임 ㆍ 탁 )   ①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 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 의 장에게 

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 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련 기 ․단체 등에 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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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1 조 ( 벌 칙 용 에 서 의  공 무 원 의 제 )  방송통신 원회가 제26조에 따라 

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 129 132

  129 ( , ) ①

, 5 10

.

    ②

, 

3 7 .

  130 ( ) 

- 164 -



3

5 10

.

  131 ( , ) ① 2

1

.

    ②

, 

.

    ③

, 5

10 .

    ④ 3 10 .

  132 ( ) 

, 

3 7 .

- 165 -



【 】

 

  69 ( ) 

65 2 3

 「 」 129 132

.

 

 69 ( ) 

「

」 129 132

.  

- 166 -



제 2 8 조 ( 벌 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는 3천만원 이하의 벌 에 처한다.

 1. 제12조 제3항, 제4항 제3호를 반하여 정보를 목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자

 2. 제20조를 반하여 정보를 훼손·침해 는 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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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9 조 ( 과 태 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 제4항을 반하여 허  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 제5항 제1호를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3. 제12조 제4항 제1호를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제18조 제2항의 보호조치를 반한자

 5.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24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는 

기피한 자

 7. 제24조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열람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2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

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 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방송통신 원회는 지체 없이 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할 법원은「비송사건 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 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에 따라 징수한다.

 

 

 

 

- 170 -



 

1. ( 1 )

1

․ ․ 11

4

․ ․ 11

5

1

․ ․ 12

4

1

․ ․ , 18

2

․ ․ 24

1

․ , 

, 

․ 24

2

․ ․ 24

3

․ ․ , 
25

2. ․ ( 2 )

 ․ , ․

- 171 -



  - '08 ｢ ｣ ․

, 

   ※【 】 

       5 ( ) · , 

.

3. ( 3 )

 

30

   ※【 】 

   20 ( ) ① 

17 1 60

.

     ② 1

.

     ③ 21 3

4. ( 4 )

 

, ｢ ｣

- 172 -



  - 

   ※【 】 

  21 ( ) ① 20 1

14

. , 

.

    1. 

    2. 

    ② 

1

1

.

    ③ 1 2

.

 
  25 ( ) 

.

 
  26 ( ) 21 1

2

.

 
  27 ( ) ① 

.

    ② .

- 173 -



 
  28 ( ) 「 」 2 4 , 6 , 

7 , 10 ( ) 24 26

( “ ”

) .

 
  29 ( ) ·

「 」 .

 
  30 ( ) 21 1 2

.

 
  31 ( ) ① 

.

    ② , 

.

    ③ 1

.

 
  32 ( ) ① 

.

    ② 

.

 
  33 ( ) ① 

.

    ② 1 「 」 .

 
  34 ( ) ·

.

 

- 174 -



  35 ( ) · ·

( “ ” )

, 

.

 
  36 ( ) ① .

    ② . , 20

1

.

    ③ , 

.

    ④ 2 .

 
  37 ( ) ① 

.

    ② . 

, 「 」 .

    ③ ·

.

 
  38 ( ) ① 

. 

    ② 1

.

 
  39 ( ) 

.

 
  40 ( ) 「 」

.

 
  41 ( ) ① 

- 175 -



, 

.

    ② 

.

 
  42 ( ) ① 

. 

.

    ② 「 」

. , 「 」

.

    ③ 24 24 2

. 24 2 1 2 “

20 1

” “ ” .

    ④ 1 3

.

 
  43 ( ) ① 

, 

.

    ② 1

(金員) .

 
  44 ( ) 31 1

.

 
  45 ( ) ① 44

7 .

    ② 1

- 176 -



.

    ③ 1 .

    ④ 1

14

. , 

30 .

 
  46 ( ) ① 

44 .

    ② 1

.

 
  47 ( ) ① 

.

    ② 

46 1 . , 

.

    ③ 46 2 1

.

 
  48 ( ) ① 

. , 

.

    ② 1 .

 
  49 ( ) 

.

    1. 45

- 177 -



    2. 

    3. 

 
  50 ( ) ① 

.

    ② 1 31 1

.

5. ( 5 )

 

   ※【 】 

  24 ( ) ① 

100 5

.

    ② 

1 1 12

( " " ) 1

. 

60 .

    ③ 20 1

1

.

    ④ 「 」 86

.

- 178 -



【 】

 

 76 ( ) ① ～ ③ ( )

   ④ 1 3

· .

   ⑤ 4

30 .

   ⑥ 4 5

, 「 」

.

   ⑦ 5

.

 

 1

 , 

  - 2 1

 

 

  - 

   ※【 】

  ○ 24 , , , , 

· ·  

- 179 -



  

    - ·  

,

    - , 

( 8 )

  ○ 200

- 180 -



< 2>

- 181 -



- 182 -



 

- 183 -





  자  소  개

․
․
․

․
․
․
․

․
․
․

․
․ ( )
․ LLM(JD)
․

․
․ .
․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22

스마트워크 민간활성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motion of Smartwork in Private Sector)

  2012 1
  2012 1

발행인

발행처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

인  쇄 한올 TEL: 02-2279-8494






